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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

-농가소득 보조를 심으로1)-

1. 머리말

미국 농업부(USDA)는 2007년 농업법에 한 제안서를 2월 1일에 발표하

다(USDA 2007). 10월까지 의회가 마련해야 하는 새 농업법의 논의 기

를 제공하려는 목 으로 제시된 이 제안서에는 항목별로 자세한 개편안

이 담겨 있다.2) 

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용될 농업법의 총 

산은 870억 달러이다. 이는 2002년 농업법 아래 지난 5년간 지출한 액수

(재해지원을 포함하여 1,050억 달러)보다 180억 달러가 은 규모이다. 그

러나 2002년 농업법이 2012년까지 연장되어 용되는 경우와 견주면 

산 제안은 오히려 50억 달러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(Agra Europe 

2007).

제안된 내용은 신이라기보다 발 인 개편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. 

일부 보조방식이 바 고 보조 상이 확 되었지만 이  농업법의 틀을 크

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. 산 축소, 환경정책의 강화, 특작에 

한 지원 확  등은 시장왜곡을 이고 형평성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농

정 방향이란 평가가 있지만, 미국 농정개 을 기 하던 많은 나라들은 이

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.3)

1) 제안된 2007년 농업법은 2002년 농업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10개의 주제(Title)로 구성되어 

있다: Ⅰ. 품목 지원, Ⅱ. 보 , Ⅲ. 무역, Ⅳ. 양제도, Ⅴ. 신용, Ⅵ. 농 개발, Ⅶ. 연구, Ⅷ. 

임업, Ⅸ. 에 지, Ⅹ. 기타 등이다. 농가에 한 품목별 소득지원 조치는 Title I에 해당된다. 

2) 농업법은 의회가 제정한다. 행정부의 제안은 련 논의에 참고가 될 뿐이다. 이에 따라 

최종 농업법의 규정과 산은 행정부의 제안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.

3) 2007년 2월 7일에 열린 WTO 일반이사회(General Council)에서 개도국 모임인 G20은 미국 

행정부의 농업법 제안서가 기 한 만큼의 충분한 보조 개 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

고 평가하 다(World Trade Online 200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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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농업법 제안의 개황

품목보조와 련하여 DDA 농업 상에서 쟁 이 되고 있는 가격보  직

불(Counter-cyclical payment: CCP)의 보조방식 변화가 제시되었다.4) 시장

가격이 품목별로 설정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조가 발동되는 기존 방식

이 단수까지 감안하는 수익(revenue) 기  방식으로 환되는 것이다. 수

익기  방식은 생산량에 따라 과소 는 과  보조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

한 방편이다.

최 가격을 보장하는 융자율(loan rate)은 지난 5개년 가격에 한 올림

픽(최고치와 최 치를 제외한 3개년) 이동평균의 85%로 설정된다. 과잉 

생산을 막고 시장신호에 따른 생산을 유도하기 함이다. 그러나 지 처

럼 농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면 융자율 감축의 향은 크지 않을 것으

로 상된다.5)

보조 상과 련하여 규모 농가의 수혜를 배제하도록 제안하고 있

다. 지  농업법은 농업인당 36만 달러로 보조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, 이

번 제안서는 조정된 총소득(Adjusted Gross Income: AGI)이 20만 달러를 

넘는 생산자를 아  보조 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6) 이에 해

당하는 농가는 체 농가의 2.5%인 8만호 정도이다. 농업법 총 산의 감

축과 부유한 농가에 한 보조 배제는 이번 농업법 제안의 가장 큰 개

인 내용으로 간주된다.

4) 보조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에서 다룬다.

5) 융자율은 수확기에 농가가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로부터 9개월 만기인 융자를 받는 기

이다. 만약 시장가격이 융자율보다 낮다면 농가는 담보로 잡힌 농산물을 포기함으로써 

융자 액을 갚은 것으로 간주되고, 그 반 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매한 수익으로 융자 

원 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. 따라서 융자율은 농가에 최 가격 보장과 같은 효과를 가

져다 다.

6) 재 보조 상한에는 3자 규정(three-entity rule)이 용된다. 농업인당 상한은 16만달러이지

만, 다른 두 농장에 공동 경 자로서 참여할 경우 그 반인 각각 8만 달러 상한이 용

되어 사실상 보조 상한은 36만 달러가 된다. 농업활동이 거의 없는 가족이나 친지( : 

학생 자녀) 등으로 구성된 농업경 체를 하루 정도면 서류상으로 만들 수 있어 이 규정

의 정당성에 한 비 이 제기되고 있다(Chapman et al. 200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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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이나 가격과 연계된 보조를 감축하는 신에 WTO가 허용보조로 

규정하는 직불에 한 지출은 늘게 된다. 한 과실과 채소 등 특작에 

한 보조가 늘어난다. 직불 상인 기  면 에 특작 재배를 제한하던 기존 

규정을 완화하는 가로 특작농가에 한 보상지원을 확충한 것이다. 이

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학교 식 등 정부의 양 로그램(Nutrition 

Assistance Programs) 아래 구매하는 과실과 채소가 기존의 2배 수 인 27

억 달러로 늘어난다.

바이오 에 지와 련해 정부는 연구, 재생가능 에 지 체제 개선, 합성 

섬유소(cellulose)에 기 한 바이오 연료 개발 로젝트에 한 융자 보증 

등에 1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. 

환경보  조치에는 78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. 습지보 제도(Wetlands 

Reserve Program)의 상 면 을 늘리고, 농지보 제도(Conservation 

Reserve Program)는 행 수 을 유지한다. 한 지역수질개선 로그램

(Regional Water Enhancement Program)을 신설하여 지원한다.

이 밖에도 은 농업인에 한 기 정착비용 지원, 농산물 수출확 를 

한 지원, 농 개발 사업의 통합, 소득 계층에 한 식량지원제도(Food 

Stamp Program)의 단순화와 화 등이 제안되었다. 

3. 소득보조 련 제안의 내용과 의미

유통 융자제도의 축소 

유통 융자제도는 수확기에 농산물의 홍수출하와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을 

막기 해 도입된 조치로 정부가 융자율 수 으로 최 가격을 보장한다.7) 

이행 기간(2002~07년)에 국가 평균 융자율은 농업법에 의해 제시되지만, 

7) 유통 융자제도는 1985년 농업법부터 도입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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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수 (county)의 융자율은 터미 (terminal) 시장과 지역 간 거리(운송

비용), 지역의 수요, 년도 가격의 변화(터미  가격과 지역가격의 계) 

등을 기 로 조정된 후에 해마다 공표된다.8)

그러나 이번 제안에서 정부는 이  5개년 시장가격의 이동 올림픽 평균

보다 15% 낮은 수 으로 융자율을 산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. 이는 융자

율의 하향 조정을 뜻한다<표 1>. USDA가 내놓은 측치에 따르면, , 

옥수수, 면화, 콩 등 주요 품목에 한 평균 융자율은 지  수 보다 떨어

지게 된다. 특히 염소털과 양모의 융자율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상

된다. 다만 , 병아리콩, 꿀의 평균은 재 수 과 같다.

표 1.  융자율의 비교

품목 단 2007년
측치(2008～12년) 

평균 최고

$/부쉘   2.75 2.58 2.58

옥수수 $/부쉘   1.95 1.89 1.89

수수 $/부쉘   1.95 1.89 1.89

보리 $/부쉘   1.85 1.70 1.70

귀리 $/부쉘   1.33 1.21 1.21

면화 $/ 운드   0.52 0.457 0.5192

$/cwt   6.50 6.50 06.50

콩 $/부쉘  5.00 4.92 4.92

기타 유지작물 $/부쉘  0.093 0.087 0.087

땅콩 $/톤 355 336 350

마른 콩 $/톤  6.22 5.08 6.22

편두(lentil) $/cwt 11.72 10.45 11.72

병아리콩 $/cwt 7.43 7.43 7.43

양모 $/ 운드 1.00 0.55 1.00

염소털 $/ 운드 4.20 1.92 4.20

꿀 $/ 운드 0.60 0.60 0.60

  주: 측치는 망된 가격을 근거로 산출함.

자료: USDA(2007)

8) 2007년 농업법은 2007년 10월부터 발효될 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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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율의 하락은 시장가격이 융자율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상하는 

융자차액 직불(loan deficiency payment: LDP)과 유통융자 수익(Marketing 

Loan Gain: MLG)의 감소를 뜻한다.9)10) 평균 시장가격이 융자율보다 높

은 추세 속에서라도 단기 인 가격 하락에 따라 유통 융자지원이 발동되

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곤 한다.11) 유통 융자제도가 장기 인 시장 추이를 

반 하지 못함으로써 과잉 보조를 발하는 경우이다.

유통 융자제도를 운용하기 해 정부는 8만개에 이르는 지역가격

(posted country price: PCP)을 날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다. 그러나 이

는 산출 오류뿐만 아니라 큰 행정비용을 래하므로, 월별 PCP 산출(사

에 정해진 5일간의 올림픽 평균 가격)로 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

유통 융자지원은 WTO 국내보조 규정상 감축 상 보조(AMS)에 속한

다. 가격과 생산량(실제 단수와 면  기 )에 따라 보조가 지 되기 때문

이다. 이에 따라 융자율의 축소는 AMS 감축을 뜻한다. 더욱이 농산물 가

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란 측 아래 유통 융자지원 규모는 상 으로 감

소할 것으로 망된다.

그러나 융자율을 낮추면서도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

치 못한 가격 락에 한 안 망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

다. 가격 안 망이 필요하다는 경험 때문이다. 1996년 농업법을 제정할 당

시에 미국은 농산물 가격이 높을 것이란 망 아래 부족불 제도(deficiency 

payments)를 폐지하 다가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1998~ 2001년에 긴

지원을 제공해야 했다. 2002년 농업법은 이와 같은 긴 지원을 가격보  

 9) 생산자가 융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① 시장가격(PCP)이 융자율과 그 이자의 합계보다 낮

을 경우 만기일 에 융자율로 상환(이 때 MLG은 융자율과 PCP의 격차가 되는데, 이는 

이자 이득가 MLG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음), ② PCP가 융자율과 이자의 합계보다 클 경

우 만기일 에 융자율과 이자를 상환, ③ 만기일에 융자율과 이자를 상환, ④ 만기일에 

당 잡힌 농산물로 융자 상환, ⑤ PCP가 융자율보다 낮을 경우 만기일 에 농산물 구

매증서(certificates)를 통해 융자 상환 등이다. 

10) 융자차액 직불(LDP)은 지역수  융자율과 PCP의 차이에 실제 단수와 수확면 을 곱해 

산출한다. 

11) 단기 으로 시장가격이 융자율보다 떨어지면 생산자는 그 가격을 60일 동안 고정시킬 

수 있으며, 그 동안 언제든지 MLG을 실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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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불(CCP)로 법제화하 으며, 이에 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보조 증

에 거센 비 을 쏟아 놓았다.12)

가격보  직불의 운용방식 환

가격 기 으로 발동되어 온 가격보  직불(CCP)이 수익 기 으로 환된

다. 단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식아래에서는 단수가 낮을 때에 과소 보

조되는 반면에 단수가 증가하면 과  보상을 받게 된다. 를 들면, 단수 

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 기 에 

의해 발동되는 직불 규모가 커진다<표 2>. 이때 농가는 상 으로 많은 

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할 수 있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큰 수

익을 올리는 한편 보조도 더 받게 됨으로써 과  보상이 발생하게 된다. 

실제로 2004~05년에 옥수수와 면화 생산농가는 단수 증 로 평년보다 높

은 수익을 시장으로부터 얻었지만, 보조도 더 받을 수 있었다(USDA 

2007; 임송수 2007).

수익 기 을 용하더라도 제도의 운용방식은 가격 기 의 경우와 비

슷하다. 먼  면 당 국가평균 목표 수익(TR)은 2002년 목표 가격(TP)과 

직불 단가(DP)의 차이에다 2002~06년(작물연도) 단수의 올림픽 평균을 곱

표 2.  기 별 안 망의 효과 비교

단수 가격
보조의 발동 여부와 효과

단수 기 가격 기 수익 기

↑ ↓ × : 부족 ○ : 과 ○ : 합*

↓ ↑ ○ : 과 × : 부족 ○ : 합*

↑ ↑ × : 합 × : 합 × : 합

↓ ↓ ○ : 부족 ○ : 부족 ○ : 합

  주: 1. O와 ×는 각각 정부보조가 발동되고 발동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.

2. ‘부족’, ‘ 과’, ‘ 합’은 주어진 단수와 가격 상황에서 정부 보조가 농가에 미치는 향을 표시한 

것으로 ‘부족’은 보조가 충분하지 상황, ‘ 과’는 불필요한 지원, ‘ 합’은 한 조치를 뜻함.

3. *은 재 수익이 목표 수익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됨.

12) 표 인 사례가 라질이 미국의 면화보조를 상 로 WTO 제소하여 2005년에 승소 

결을 얻어낸 것이다(WTO 2005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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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산출한다<식 1>. 면 당 국가평균 실제 수익(AR)은 평균 단수에다 계

 평균 시장가격(MP)과 융자율(LR)  높을 것을 곱해 계산한다<식 2>. 

목표 수익과 실제 수익의 격차(RP)가 0보다 크면 보조가 발동되는데, 이때 

CCP 규모는 지불률(RT/YD)에다 기  면 (A0)의 85%와 기  단수(YD0)

를 곱해 구한다<식 3>. 기  면 과 기  단수는 2002년 농업법에 용된 

것과 같다.13)

(1)  TR t=(TP 02-DP 02)×YD 02∼06

(2)  AR t=Max(MP t, LP t)×YD t

(3)  RP t=TR t-AR t > 0 ⇒CCP
R
t =

RP t

YD t
×85%×A 0×YD 0

와 같은 공식을 가상의  농가를 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용

하면 <표 3>과 같다. 목표가격, 직불 지 률, 융자율, 기  단수 등 정책변수

들은 2002년 농업법을 근거로 설정하 다.14) 단수가 높을 때 낮은 가격(고

단수+ 가격)과 단수가 낮으나 가격이 높을 때( 단수+고가격)로 나 어 

재 단수와 재 가격을 설정하 고, 기  면 은 10ha로 가정하 다.15)

먼  재 단수가 ha당 8.77톤으로 상 으로 높고 재 가격이 톤당 

150달러로 기 수 보다 감소하면 기존의 가격 기  아래 CCP는 1,691

달러가 되지만 수익 기 으로 산출하면 700달러로 어든다. 반 로 재 

단수가 ha당 6.77톤으로 감소하고 재 가격이 톤당 170달러로 오를 경우 

가격 기 과 수익 기  CCP는 각각 560달러와 2,100달러가 된다. 결국 단

수까지 감안한 수익 기  CCP가 시장 상황을 제 로 반 하고 농가의 수

익 감소에 더욱 효과 으로 응하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.

13) 기  면 (base acre)은 과잉 생산을 막기 해 재배면 의 일부만을 경작하는 가로 보

조하는 조치와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1930년  반부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(Young 

et al. 2005).  

14) 융자율 감축이 제안되었으나 시나리오 분석에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으므로 

융자율 감축을 반 하지 않았다.

15) 미국은 에 해 cwt(hundred wight) 단 를 사용하지만, 여기서는 쉽게 비교하려고 이를 

용  톤(measurement ton)으로 환산하여 제시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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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3.  수익 기  가격보  직불의 사례: 

항 목 단  기
시 나 리 오

고단수+ 가격 단수+고가격

목표 가격 $/t 231.79 231.79 231.79

직불 지 률 $/t 51.88 51.88 51.88

실효 가격 $/t 179.91 179.91 179.91

융자율 $/t 143.49 143.49 143.49

기  면 ha 10 10 10

기  단수 t/ha 6.65 6.65 6.65

2002～06년 단수 t/ha 7.77 7.77 7.77

재 단수 t/ha 7.77 8.77 6.77

시장 가격 $/t 160 150 170

목표 수익 $/ha 1,398 1,398 1,398 

시장 수익 $/ha 1,243 1,316 1,151

면 당 지 률 $/ha 155 82 247 

톤당 지 률 $/t 23.26 12.39 37.14 

가격기  CCP $ 1,125 1,691 560 

수익기  CCP $ 1,315 700 2,100 

수익 기 으로 보조방식을 환하는 것은 이미 단수와 수익을 기 으

로 다양한 작물보험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새로운 조치는 아

니다<표 4>. 한 작물보험 가운데서도 특히 수익 기 의 보험이 체의 

약 60%를 차지하는 등 빠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(USDA 2006).

수익 기  CCP가 채택된다면 이미 품목별로 운용하고 있는 수익보험

과 어떤 계 아래 추진될 지가 명확하지 않다.16) 한 품목별로 목표 수

익을 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한다는 에서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

지 않다. 다만 기  면 과 기  단수가 이행 기간에 고정된다는 에서 

생산과 보조의 연계 정도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다. 따라서 미국은 DDA 

농업 상  2004년에 합의한 기본 골격(Framework)에 따라 이른바 ‘새로

16) 를 들면, ‘조정 총수익(AGR)’ 보험은 품목별 수익이 아니라 농가의 모든 농업수익을 

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과 CCP 간의 복 정도가 상 으로 다. 



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9

운 블루박스(blue box)’로 수익 기  CCP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상

된다(임송수 등 2006).17) 18) 

표 4.  작물보험의 종류

기 로그램 상과 조건

단수기

실제생산 역사

(Actual Production 

History)

․자연재해에 한 손실 보

․농가는 평균 단수의 50～75%, 작물가격의 

55～100%를 보험 수 으로 선택

그룹 험계획

(Group Risk Plan)

․개별농가 수 이 아닌 지역(county) 지수가 발동 

기 보다 낮을 때 손실 보

․지역의 기 단수 90%까지 보험 가능

달러 계획

(Dollar Plan)

․보험 상액보다 작물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

차액을 보

․토마토, 딸기, 체리 등에 도입된 시범사업

수익기

그룹 험 소득보호

(Group Risk Income 

Protection)

보험 작물에 한 지역의 평균 수익이 농가가 

선택한 수익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  

조정 총수익

(Adjusted Gross 

Revenue)

개별 작물이 아닌 농가 총 수익의 일정부분을 

보장하는 시범사업

작물수익 상

(Crop Revenue Coverage)
가격이 보장수 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손실 보

소득보호

(Income Protection)

작물의 가격이나 단수 하락으로 발생하는 총소득의 

감소 보

수익보장

(Revenue Assurance)

농가가 기  수익의 65～75%를 목표수익( 액 

기 )으로 설정하면 손실 발생시 보    

정책 지원
재해보

(Catastrophic Coverage)

작물 손실이 50% 이상 발생하면 작물에 설정된 

가격의 55%를 지

자료: USDA/RMA(http://www.rma.usda.gov/policies/)

17) DDA 상은 새로운 블루박스에 한 추가 규율을 논하고 있다. 를 들면, ‘품목별 보

조 상한 설정’, ‘목표치 비 보상율의 제한’ 같은 품목에 한 복 보조 배제 등이다. 

18) 미국 농업부(USDA)의 조한스(Johanns) 장 은 수익기  CCP가 DDA 농업 상에서 허용

보조(green box)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(WTD 200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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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 직불의 확

미국의 고정 직불은 생산이나 가격과 무 하게 고정된 면 을 상으로 

보조하기 때문에 WTO 규정상 허용보조에 속한다. 정부는 보리, 면화, 콩

에 한 고정 직불 지 률을 2002년 농업법 수 보다 높게 제안하고 있다

<표 5>. 2010~12년에는 모든 상 품목의 지 률이 2007년 수 보다 오

른다. 가격 하락 가능성에 비한 조치이다. 면화의 경우 오른 지 률은 

2012년 후에도 유지되는데 이는 면화가격의 약세가 상되기 때문이다. 

이로써 앞으로 10년 동안 고정 직불의 산은 총 55억 달러가 늘게 된다.

고정 직불에 한 정부 제안의 특징은 먼  2002년 농업법과 달리 기  

면 이나 기  단수의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다. 2002년 농업법

은 농가로 하여  1998~2001년 수 으로 그 기  면 을 갱신할 수 있도

록 규정하 는데, 이는 ‘고정된(fixed)’ 기  기간과 ‘생산효과가 없거나 

최소이어야 한다’는 WTO 허용보조 기 에 배된다는 비 에 직면해 왔

표 5.  고정 직불의 지 률

품목 단 2007년 재

정부의 제안

2008～09년; 
2013～2017년

2010～2012년

$/부쉘 0.52 0.52 0.56

옥수수 $/부쉘 0.28 0.28 0.30

수수 $/부쉘 0.35 0.35 0.37

보리 $/부쉘 0.24 0.25 0.26

귀리 $/부쉘 0.02 0.02 0.03

면화 $/ 운드 0.0667 0.1108 0.1108

$/cwt 2.35 2.35 2.52

콩 $/부쉘 0.44 0.47 0.50

기타 유지작물 $/부쉘 0.80 0.80 0.857

땅콩 $/톤 36.00 36.00 38.61

자료: USDA(20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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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19)20) 이번 제안은 이러한 비 과 허용보조 규정에 한 강화 가능성에 

비한 것으로 단된다.

다음은 고정 직불의 요건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과실류와 채소류 

 풀(wild rice)에 한 재배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제안이다. 2005년 3

월, 라질의 면화소송 사건에서 WTO는 기  면 에 특정 품목의 재배를 

제한하는 것은 허용보조의 요건에 배되는 것이라고 평결하 다. 미국이 

기  면 에 이러한 품목의 재배를 제한해 온 것은 과실류와 채소류의 재

배면 인 1,200만 에이커(약 486만ha)와 기  면 인 2억 6,600만 에이커

(약 1억 773만ha) 사이에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(Young et al. 2007).21) 기

 면 의 5%에도 이르지 못하는 과실류와 채소류의 재배면 인데, 만약 

기  면 에 이들 품목의 재배를 허용한다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

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품목 재배의 제약 철폐가 큰 시장효과를 나타내

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자본 집약 인 생산체계, 날씨 여건, 유

통망 확충, 노동력 확보 등 한 여건이 제되어야 작물 환이 가능하

기 때문이다(Young et al. 2007).

고정 직불의 증 는 보조 확충이란 에서 다른 나라들의 환 을 받지

는 못한다. 그러나 기  면 의 갱신을 배제하고 특작에 한 재배 지를 

철폐한 은 정 으로 평가할만하다. 이는 WTO의 허용보조 규정이 미

국의 농정에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. 반면에 국농민연맹

(National Farmers Union)을 포함한 일부 농업인 단체들은 1996년 농업법

의 실패 사례를 들어, 직불을 높이는 것만으론 충분한 소득안 망이 될 수 

없다고 우려한다. 2002년 농업법이 효과 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기존 

제도의 변경보다는 이를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다.

19) 이 규정에 따라 약 78%의 농가가 기  면 이나 기  단수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

(Monke 2005). 2002년까지 기  면 과 기  단수는 각각 1996년과 1985년 이래 고정되어 

왔다. 

20) 미국의 면화보조에 한 WTO 소송사건에서 라질과 오스트 일리아 등이 이 문제를 

제기하 다.

21) 미국의 경지면 은 2002년 센서스 조사 결과 4억 3,400만 에이커(약 1억 7,577만ha)로 나

타났다(Young et al. 200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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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농 지원제도의 개편

유제품에 용하는 가격보  제도가 개편되고 우유에 한 가격보조는 지속

된다. 앞으로 10년 동안 소요될 추가 산은 7억 9,300만 달러로 추정된다.

우유 가격지원제도(Milk Price Support Program: MPSP)는 치즈, 버터, 

탈지분유에 한 수매를 통해 운용된다. 정부가 유제품을 수매함으로써 

간 으로 우유 가격을 지지하는 방식이다. 가격 보조율은 100 운드

(45.3㎏) 당 9.9달러로 이 과 같다.

우유 소득손실지원(Milk Income Loss Contract Program: MILC)은 보

스톤(Boston) 지역기 으로 1등 (Class I) 우유의 월별 가격이 사 에 설

정된 목표가격인 100 운드 당 16.94달러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격차의 일

정 부분(지 률)을 보 하는 조치이다.22) MILC의 지 률은 2008년에 

34%( 재와 같음), 2009년에 31%, 2010년에 28%, 2011년에 25%, 2012년

에 22%, 2013~17년에 20%로 경감되도록 제안되었다. MILC의 보조 상

은 농가당 연간 최  240만 운드이며,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2004~06

년의 평균 우유 매량의 85%가 용 기 이다. 2007년 8월 후 MILC 

로그램에 근거한 지원은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고 있다.

이번 제안에서 MPSP를 유지하도록 한 은 최소한의 가격 안 망을 

유지하기를 원하는 생산자들의 의견을 반 한 것으로 단된다. 반면에 

MILC의 지 률을 낮춘 은 WTO 규정을 감안한 시장 심의 개편으로 

평가된다.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격차의 85%를 보조 상으로 정한 것은 

다른 가격보  직불과 일 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.

22) 1등 (Class I) 우유는 신선우유로 매되며, 2등 (Class Ⅱ) 우유는 아이스크림, 요구르

트, 크림치즈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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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탕 정책

설탕에 한 지원제도는 국내 매량 할당(allotment)과 수입에 한 세

할당(TRQ)을 활용하여 수 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을 두고 있다. 이는 

사탕수수의 가격으로 운드 당 18센트, 사탕무에서 정제한 설탕의 가격

으로 운드 당 22.9센트를 보조하는 융자제도의 일환이다. 북미자유무역

정(NAFTA)의 향으로 멕시코로부터 설탕 수입이 늘어나면 이는 TRQ

에 제약되지 않게 되어, 총수입이 153만 톤을 과할 것이며, 2002년 농업

법에 따라 2008~2017년에 국내 매량 할당은 단될 것이다. 그러면 

물 융자상환이 늘 것이며 같은 기간에 정부의 가격보조 산은 14억 달러

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.

USDA의 제안은 기존 방식과 달리 설탕 수입이 153만 톤을 과하여도 

국내 매량 할당을 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, 필요할 경우 할당 

수 을 감축하여 수 을 맞추고 융자 지원에 한 물 상환을 감소시키

도록 하고 있다.

면화에 한 경쟁력 제고 조치의 폐지

면화소송 사건에 패소한 후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에 따라 

2006년 8월에 2단계(Step 2) 지원조치를 철폐하 다(Shurley 2006). 2단계 

지원조치는 면화 수출업체와 가공업체가 수입 면화보다 비싼 국내산 면화

를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수출 보조와 수입 체 보조에 속한다. 이는 미국 

가격과 북부유럽 가격의 격차를 보 하는 제도이다. 2004년에 이 조치로 

지원된 규모는 2억 6,400억 달러이다(Cook and Campbell 2005). 

경쟁력 제고 조항 가운데 2단계 지원조치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1단계

(Step 1)와 3단계(Step 3) 지원조치도 단하도록 제안되었다. 1단계 조치

는 농업부 장 이 재량으로 융자 상환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한다. 이 제도 

아래 농업부는 수출 망, 융자에 한 물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

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세계조정가격(adjusted world price: AWP)을 낮춤으

로써 유통 융자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추구한다. 3단계 조치는 면화에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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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수입 쿼터 제도이다. 쿼터 이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.

경쟁력 제고를 한 조치들이 폐지되도록 제안된 것은 WTO의 면화소

송 결이 직  향을 끼친 결과이다. 2단계 조치는 WTO 규정에 어 난 

것이므로 먼  폐지되었고, 2단계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치들은 

유명무실하므로 그 폐지가 제시된 것으로 단된다. 그러나 면화는 다른 

주요 품목들과 더불어 유통 융자제도, CCP, 고정 직불 등은 계속 지원받

게 된다.

4. 정부 제안의 특성과 시사

정부의 농업법 제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성과 시사 을 정리하

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WTO 규정과 DDA 농업 상이 농업법 제정에 향

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다. 먼 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하고 그 규

율을 강화하기 해 융자율을 낮추었으며 CCP를 가격 기 에서 수익 기

으로 환하 다. 그 신에 허용보조에 속하는 고정 직불을 확충하

다. 면화소송 사건에 한 WTO 평결을 반 하여 일부 면화보조를 폐지하

고 CCP와 고정 직불의 요건이었던 기  면 에 한 특작재배 지를 해

제하 다.

한 DDA 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요구해 온 미국의 국내보조 감축도 

추진되었다. 2008~17년에 기 (baseline) 산 비 정부 제안에 따른 

산 증가분은 49억 5,000만 달러이다<표 6>. 그러나 이 산제안은 지난 5

년 동안 2002년 농업법 아래 지출된 것보다 100억 달러가 은 규모이다. 

품목 지원부분에서 베이스라인 비 감축 규모는 약 45억 달러이다. 문제

는 이 정도의 보조 감축이 다른 WTO 회원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

는 이다. 농정개  방향은 맞지만 보조감축 규모가 작다는 견해가 많기 

때문이다.

둘째, 보조의 형평성이 제고된 이다. 농업인당 보조 상한과 규모 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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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의 보조 수혜를 배제함으로써 농가 간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. 한 품

목 간 형평성을 높이기 해 통 으로 농업법 상에서 제외되어 온 과

실류와 채소류에 한 지원을 포함시켰다. 앞으로 10년 동안 학교 식제

도와 연계해 과실류와 채소류의 구입지원으로 5억 달러와 연구지원으로 

10억 달러가 제안되었다. 직불 상인 기  면 에 특작을 재배할 수 있도

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특작지원 확 에 향을 미쳤다.   

셋째, 농업계  사회  기 와 시  조류를 반 하고 있다는 이다. 

체로 농업계는 2002년 농업법의 연장을 기 하고 있다. 이는 재 농산

물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곡물가격이 높으며 농가의 부채/자산 비

표 6.  정부 제안에 따른 농업법 베이스라인 산의 변화: 2008～17년
단 : 백만 달러

주제(Title) 베이스라인
정부 제안

(베이스라인 비 변화)

1

품목 지원

  ·유통융자제도

  ·융자상환율 변화

  ·고정 직불

  ·신규농가지원

  ·수익기  CCP

  ·농업인당 보조상한

  ·낙농보조

  ·설탕정책

  ·기타

74,566

8,807

-

52,491

-

11,245

-

613

1,410

0

-4,494

-4,500

-250

5,500

250

-3,700

-1,500

793

-1,107

20

2 보 48,498 7,825

3 무역 2,000 389

4 양제도 438,608 467

5 신용 a 0

6 농 개발 a 585

7 연구 na 1,500

8 임업 na 150

9 에 지 a 978

10 기타 54,641 -2,450

합     계 618,513 4,950

  주: ‘a’는 재량계정(discretionary account), ‘na’는 베이스라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다른 베이스라인에 

포함된 경우임.

자료: USDA(20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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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이 최  수 이란 에서 2002년 농업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

때문이다. 반면에 정부는 WTO의 도 과 정부 재정 자의 해소 측면에서 

농업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. 사실 농업부의 이번 제안은 신

이진 못하다.23) 그러나 이번 제안에 한 정치권과 농업계의 기 반응

은 체로 정 이다.24)  

농 개발과 바이오 에 지에 한 투자 확 , 건강한 식사를 한 지원 

확충, 자원과 환경보 을 한 지원 제고 등은 사회의 기 와 시 의 조류

를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끝으로, 수출 농업을 진하려고 련 지원이 강화된 이다. DDA 농

업 상에서도 미국은 국내보조 감축을 수용하는 가로 다른 회원국들이 

미국산 농산물의 수출기회를 확 해 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(임

송수 등 2007). 특히 원료 농산물에 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처지

에서 수출시장의 확  여부는 국내 농업 부문에 큰 향을 미친다. 이에 

따라 시장 근제도(Market Access Program)에 한 지원이 강화되었고, 

수입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충하도록 제안하 다.

우리 농업의 처지에서 미국의 농업법 개편안을 보면서 특히 두 가지 

에서 심을 갖게 된다. 첫째, 목표가격을 기 으로 보조하던 방식의 개편

이다. 우리나라의  직불 가운데 변동형 직불은 기존 미국제도와 비슷하

게 운용되고 있다. 미국이 제안한 로 기존 제도를 수익기  직불로 바꾼

다면 목표가격에 의한 지원은 사실상 우리나라만이 유지하게 될 것이다. 

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비  가능성, 이 조치의 효과와 효율성 등에 

한 검이 필요하다.

둘째, 농정 상의 확 와 농정의 형평성 제고에 한 사항이다. 농업법

23) 를 들어, 유통 융자제도의 폐지, 품목별이 아닌 농가소득 체를 상으로 한 보조조

치 도입 등과 비교할 때 이번 제안이 제한 이란 뜻이다.

24) 정부의 농업법 제안에 한 각계의 반응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: 

http://www.hpj.com/archives/2007/feb07/feb5/whattheyaresaying.cfm?title=2007%20Farm%20Bill%20

Proposal%20-%20What%20they%20are%20saying%3C/A%3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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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정될 때마다 곧 제기되어 오던 특작 지원이 이번 정부의 제안에서 

확충되었다. 품목 간 보조의 형평성을 도모한 것이다. 한 비농업계가 강

하게 비 하는 규모 농가에 한 보조 집 문제는 규모 농가를 보조 

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농가 간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. 사회  요구

에 부응하기 해 자원과 환경보 의 확충, 농 개발 지원 확 , 학교 식 

지원의 변화, 바이오 에 지에 한 투자 증  등의 확충도 제시되었다. 

이를 계기로 우리 농업부문도 사회  기 와 요구를 반 하고 새로운 농

정 역을 개발하는 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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